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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0 참 석 2 대의원 687명중 김정일 등 680명 참석

0 의 안
된

1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卷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卷 국가지도기관 선거

豪 김졍일의 연설은 없었으며, 회의도중 제9기 제1차회의(190.5)시 길

일성의 시정연설(M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

시키자")을 녹음으로 청취

團

2. 주요결절사항 
k

가. 첫째오1안 (힌罷수정·보營)

(1) 주요 수정사항(권력구조 개펀) .

O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且

개편

- 종전의 국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기능의 대부분을

상임위원회로 이관

- 상임위원장이 국가대표, 외교권 행사

O 국가주석 : 폐지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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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방위원최 : 지위 및 권한 강화

-

「

최고군사지도기1[l-,기능에 「진반적 ) 한分관리기관,

기능 추가

- - 3-(방부분 중잉-기11 셜치 및 페지 권한 신설

O V앙인71위 l회 : 페지

G 정무원 :
「

내긱-,으로 개펀

· - · 종전의 「헹정적 집행기관,기능에 「진반적 국가관리

기11, 권한 7가

-

- 내걱-총리는 정부대표

- 긱- 부(별 「

위원회, ·
「

부,暑 
「

省,으로, 「

위원장, 및
'

부장,을 「
相,으로 긱-각 개

(2) 주요 보충사항

O
「

서문, 신설

· - 김일성을 「공회-국의 칭-건자,, 「사회주의 조선의 시
조,로 3J-정

- 김일성 -
「공회-5(의 영원한 7석,으로 추대

- 개정힌법 
「

김일성 힌]%,으로 51정

熹 
"

%J일성-영윈한 주석"을 y석직 폐지의 논리로 시사

(3) 기타 수정·뵤충사항
I

O 지빙-행정 체제를 일운1화

- 지방인민위.윈최가 지방-행1정경제위원회의 임무외- 기

능-皇- 흡수, 내격-의 긷정사힝- 집행
- 

2 
-



- 독립채산제 실시 및 원가·가격·수익성 개념도입

- 개인소유 허용범위 확대 
.

- 특허권 보 장
-

-

- 

대'외 역 주체에 대한 국가감독권 삭제

- 주먼경제 생활과 관련 거주·여행 자유권 규정 등

K 개정헌법 구성은 
「

서문, 7장 I
'

66旻,(구현법 : 7장 17t%

a

%

熹 9,5 21:00 중대방송으로 발표

다. At패으1안 (국가지도71관 선거)

(1) S-令 v 
'

-

'

o 위원장 : 김정일 
-

.

o 제1부위원장 : 조명록

o 부위원장(2인) : 깁일철, 이용무

. o 위'원(6인) : 김영췹 연형묵 이을셜, 백학림, 전병회 김철만

(2) 최고인민회의'

4 의장단 >

0 의장 : 최태복 .
.

. .

'

o 부의장(2인) : 장철, 여원구

- 3 -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O 위'원장 : 길영남

O 부위원장(2인) : 양형섭, 깁용대

O 서기장 : 김윤혁

G 명에부위원장(4인) : 이종옥, 박성철, 깁영주, 전문섭
a

O 위원(11인) : 유미영, 강영섭, 이길송, 이철붕, 이일환,
a

승상섭, 천연옥 염순길, 박테화, 이굉% 태형철

<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p
團

O 위윈장 ;
.

김국테 .
된

O 위원(6인) : 현철해, 채문덕, 이용무 김창혭 정문3'우두태 
'

4 법제위원회 >

0 위원장 : 백학림
'

O 위원(6인) : 최엉림, 김벙률, 최원익, 박관외 박선회 최수헌
된

< 예산위원회 >

O 위원장 : 한성룡

o 위원(6인) : 이태혭 홍서헵 헌려진 홍영김 조 혜숙 이주웅

豪
「외교위윈최,, 「통일정책위원피, 폐지

(3) 중앙검찰소 소 장 C 최영림 
a

(4) 중앙재판소 소장 : 김병률

- 4 -



총리 : 홍성남

부총리(2인) : 조창덕, 곽범기

외무상 : 백남순 
-

사회안전상 : 백학림 상업상 : 이용선

국가계획위원장 : 박납기 수매양정상 : 백창룡

젼기석탄공업상 : 신태록 교육상 : 최기룡

채취공업상 : 길성남 체신상 : 이금범

급속기계공업상 : 전승훈 문화상 : 최재현

건설건재공업상 : 조윤희 재정상 : 임경숙

철도상 : 김용삼 노 동상 : 이원일

육해운상 : 김영일 보건상 : 김수학

농업상 : 이하셥 체육상 : 박명철

화학공업상 : 박봉주 국가검열상 : 김희선

경공업상 : 이연수 과학원장 : 이광호

무역상 : 강정모 중앙은행 총재 : 정성택

임업상 : 이상무 중잉통계국장 : 김창수

수산상 : 이성운 사무국장 : 정문산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상 :

최종건

국가건설감독상 : 배달준 .

- t -



3. 내용분석

가. 권력구조 개편

(1) 개펀의 중점은 「국가주석,제 퍼]지

O 종진의 「1·f가주석, 및 「중兮인민위윈회.의 임무외- 권한을

최고인 . ]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긱-에 이관

-

「국기-기능,의 분산조정

(2) 국가 최고직책은 
「

국방위원장,

O 국방위원장을 j-가최)'( 직책으로 격상하고 지위와 권한을

강화

- 김엉납 추내사 :
"

3-빙-위.윈장은 나리-의 정치·군사·겅제역

량의 총체를 통솔·지취하는 국가최고의

직책"

- 힌빕 제10조 :
"

국방위윈장은 일체의 무럭을 지휘·통솔하

여 j-방사 ] 전반을 지도"

熹 
「 -s-방위원회, c/성을 5인에서 10인으로 획-대

O 김정일은 당寺비서겸 국방위%장으로서 사실상 
"

국가의 최
고 수위"

- r-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왼회가 종전의 
「국가주석,과 

「

중앙인

민위원회, 기능을 통합 수행

O 상임위원회는 최고연민회의 휴회중 최고주권기관

- 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 심의.승인, 헌법과 부문법 규정

해석, 법령.결정.지시의 폐지 및 정지, 내각 구성원 임명

또는 해 ,
조약의 비준 등

o 상임위원장(김영남)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 외국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

熹 종전 힌법의 주석은 
it

국가의 수반이며 공화국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였으나, 상임위원장은 단지 
"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국한

(4) 내각의 역할 강화
5

o 종전 정무원의 
「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

리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추가

- 중앙인민위원회의 일부 임무와 권한을 이양 받음.

. 조직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 감축 
-

- 부총리 9명을 2명으로 축소

- 37개부서01위, 22부, 1원, 1은행, 2국)를 31개부서(1위,

26성, 1원, 1은행, 2국)로 조성

- 특히 경제분야 32개부서를 23개로 통폐합

I



< A-사부서 통페합 >

· 전력공업부-)-석탄>업부 - · 전기석탄공업성

· 금속공업7+기게공업J>L -· 금속기계공업성

· 건설1>L-l-건재공업부-F지-제공급위 - 건설건재공업성

· 경공업위-i-지방공엽부 - · 겅공엄성

· 도 시경영부*국토환경보호부+자원개발부 - 도시경엉

및 g-토환겅보호성

< 분리부)k-1 >

· 교 통위윈회 - 철도성, 육해운성

< 폐지부서 >

· 원유공엄부

· 대외경제위원회 등

나. 인물개펀

(1) 당·정간 역할 분리 경향

o 내각내 딩-고위직 겸직자 감소(6인-2인)

- 훙성님-총리(딩-정치국후보위윈), 백학림사회안전상(당중앙

군사위웃1)만 겸직

(2) 새인물 대거 기용

o 내걱-의 相 31 인중 24인이 세인물

- 경제권-련 相 朋인중 16인

- s ‥ -



O 원로충인 부주석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

장(신설)으로 후퇴
]

(3) 경제기술관료 부상

O 총리, 부총리 조창덕(전 채취공업부장)-, 부총리 곽범기(전

기계공업부장) 등 3명이 전원 경제전문가

(4) 국방위원들이 당고위직 겸직

o 위원 10명중 7명이 당중앙군사위원, 기타 道당책, 정치국

후보위원 겸직

(5) 주석단 서열 변경

o 최2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내각총리의 서열이 과거 부주

석(이종옥.박성철.김영주)보다 상위로 조 정

p

O 국방위원회 위원(조명록.이을설·김일철·이용무)이 당비서(계

응태.전병호.한성룡)보다 상위서열로 부상

'

- 국방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시사

- 9 -



4. 종합 평가

가, 통치구조면에A1 대외 · 대L11업무營 분리

O
「

국가수반, 없이 김정일은 딩-총1il서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만 밑-고, 겅제문제는 L]1각에, 다]외관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오{회에 위임.

- 김정일은 딩-·군을 장악하고 내갹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가 책임을 지게하는 방식으로 통치해 나갈 전(

나. 대남 · 營일정책 업무, 당으로 이관

o 정무원의 
「

대외겅제위윈회,와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
회.가 폐지됨으로써 앞으로 대남사업온 당이 전담할 것으
로 전밍-

다. 경제난 타개 노럭

o 겅제괸련 부서의 통퍼]합, 지방행정조직의 일원화, 경제관런
헌범조힝-의 수정 등을 통해 조 직운용 및 경제효율성 제고
모 색

라. 김정일의 기硬 통치행태 지속

() 김정일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책이나 비젼을 제시하지 못

한 체, 김일성을 
「

영웃1한 주석,으로 상징화하면서 김일성
의 유훈 관철만을 깅-조

o 김정일은 딩- · 군을 징-악한 가운데 은둔통치외- 군부중심 통
치를 게속할 깃으로 전1%

m

-

I

-
rn

-

V - -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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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3) 제.프[] 일T 크절크석 르크
'

('90.5.파)
-

隨 '

l 문제 !
C J

< 정 치 > 
.

o 3대혁명노선 견지 및 당의 영도체제 강화

- 공화국 정부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

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일

데 대한 우리 당의 총노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

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할 것임.

-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당

의 두리에 대중을 튼튼히 묶어 세워 전체인민이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끝까지 자기외- 운명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경 제 >

o 과학기술 발전, 산업부문간 불균형 해소 촉구

- 기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생명선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함.

- 인민경제 부문간 균형 보장과 정상화를 통해 제3차 7개년계

획 목표를 수행해야 함.

- 경공업 및 화학공업의 현대화를 통해 
「인민소비품.생산을

증대하고 품질 향상운동을 적극 추진함.

- 13 -



< 사 회 >

o 사상교양 강화 및 외래사조 유입 방지

- 사회주의 정고'{은 (J]-띵-히 닛긴전한 사상과 7화의 침식으로

부터 인민들을 J-t호히-이야 하며 인빈의 이익과 사회주의

위업을 침헤하는 온깆 호1상->2 1;}l-대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공동의 이역 칠저히 보호하어야 함.

- 사회주의 우윌성에 대한 1은 신넘을 가지고 그 어떤 바람

이 불어와V 동요없이 사회주의 위업에 7인이 되어 끝까

지 싸워 나가야 하或<.

l. . rn 團 . . . m . . . . . . m . . m . . l

o 헌 국제정세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대립-투쟁으로 파악

- 제국주의자들은 사상·문화적으로 침平하여 인민들의 혁명의

식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하어 경제적으로 매수하며,

반사회주의 분자들-S- J /-/켜 사호]·졍치적 파멸을 조성하는

방넙으로 사최주의 나리-들을 자본주의에로 되돌러 세우려

고 책동히그L 있음.

o 자주·평화·친선의 데외정첵 추진

-

· 자주적 RJ장에 튼 히 서서 - f리 인민의 이익과 세게 진보

적 인민들의 1동의 이익에 맞게 대외정책을 세우고 변함

없이 자주적인 뎨외정책- 관-칠헤 나갈 것입.

- 14 -



o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관계 및 경제·문화적 及류 확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관

계를 맺고 평등과 상호정신의 원칙에서 경제·문화적 교류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

o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 마련

북과 낱사이에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 무력을 대폭 줄이며

남조선에서 핵무기회1-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o 북과 남사이에 자유왕래의 전면개방 실태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각계인사들의 방북을 환영하며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북반부 인민들이 남을 방문하

는 데에도 제한않고 적극 보장할 것임.

o 대결경쟁 지양 및 UN 동시가입 반대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대결경쟁을 하지 말아야 하고, 북

과 남이 유엔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하나의 의석을 가지又

공동으로 들어가야 할 것임.

- 15 -



o 전민족적 대화와 통일전선 헝성
된

5

- 모든 정치·사회단체들과 긱-계각층 인민들의 사싱-을 반엉하

는 전민족적 대화로 되어야 힘-.

- · - · 조 국통일을 위하이 두Tx%하는 모든 단체와 조 직들은 서로 협

력하고 연힙- 수행하는 빙-향으로 니-가머 북과 납, 해외의
모든 정딩-·사회단체와 어러 조 직들, 각계각충 인사들을 망

라하는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할 짓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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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1品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1 선민주주의 인먼공화국1 l
1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1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1 보 충 l
l 가 소유한다 l 가 소유한다 ) )

1제21王 1제21조 l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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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휴회중에 최3<인민회 1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1 수 정 ]
1의. 상션최의. 지도밑에 사 1 l l
l
l제99조 l제99조 i l
1최5C인민회의 대의원은1최 인빈최의 대의원은1 l
1최J(인민최의, 휴회중1헌행범인 짚우를 . . 제.와히-l l

幽/ 
- 器꿔력淸-·1衍' - 怨-로

1거나 처벌할 <t 似다. 1상임위원회 승인없이 체1 l
[ 1포하거나 

-헝사 
처省을 할 1 i

i 1수 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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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이시며 사회주의 조 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

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平쟁을 조직

영도하시어 영광소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

적 위업을 이룩하셨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 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을 창건하시었다.
a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

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공화국을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

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사회관리체계와 관리

방법을 확림하시었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

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만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어 언제나 인

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었으며 숭고

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온사회를 일심단

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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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

싱이시디-.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

시고 그 실현을 위하어 온갖 노고 와 심혈을 디·바치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5(을 조국통일의 깅-위력한 보루로 다지

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윈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

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요로 발전시키시어 온민족의 단합된 힘

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맨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

외정책의 기본이녑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어 나라의 대외관계

를 칙-대발전시키시었으머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세계 정치원로로서 지-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블럭불가담운동의 깅-촤발전을 위하어 세계의 평

회-외-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으며

인류의 지-주위업에 불멀의 공헌을 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사상이론과 영도 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깅-철의 영장이시었으머 위대한 혁명가,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

간이시 었다.

깁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영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넌재보

이머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융성번엉을 위한 기본탐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고L화국-과 조 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밑

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엉윈한 주석으로 높이모

시며 %J일.성동지의 사상과 업히을 옹호 고 수하고 계승발전시커

주제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갇 것이다.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q- 사최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기-건설사상과 -y가건실녀적을 
법화한 린일성

힌법이다.

· 건) 
- -



· 제 1 장 정 치
a

제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먼의 이익을 대표하는
r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 2초 조선민주주의헌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

.

I

. 수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윽 이어받은 혁명

<1-01다.. 
.

.

'

'

제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

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

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

제 4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 동자, 농민. 근로

'

인테리
' 

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

근且인면은 자기의 대五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T 각급
-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 

'

.

5旻 선민주주 공화국 兄든 국가 관들은 취주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

'

제 6조 군인민회의旦부텨 최 인 회의에 이旦기까지의 각큽 주권.

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해여 비밀투표로
'

선거한다. 
'

·

제 7丑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

연계를 가지
'

.

. 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

·

'

-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

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

제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 든 것이 로인민대중
'

'

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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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칙-취외- 압박애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 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 익을 옹

호하며 보호한다.

I

제 9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5f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

사상. 기舍, 문촤의 i대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의 완전
. 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펑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된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 동계급이 영도하는 노 농동맹에

기초한 진체 인민의 정치 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윈

5 고

I

.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 동계급화하머 온사최를 동지적으로 결함된 하나의 집단으

.

旦
.

만든다.

제11조 조 선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

동을 진弔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깅-화하여

내외적대분자돌의 피-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

를 曾긴히 且 한다, .
"w

제13조 -g-가는 군중노선을 구헌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

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헤겯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

업 사람과의 사업울 앞세워 대중의 자긱-적 열성을 불러일으

키는 청산리정신 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

된

제14조 g-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어 사최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디-.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 선동포들의 민주

주의적 민족권리외- 국제범에서 7인된 합법적 권리와 이익
'

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영 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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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사람의 합볍적..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 .

제1.7조 자주, 평화, .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8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 差칙이다. 
.

.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 왁적.
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

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인민들의 투쟁을 적

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짐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

체외-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

강화한다. 
'

"
-

團

제 2 장 경 제 .
-

제19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렵적

제20조 조선민주주와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

체가 소유한다.

제21丑 국 (쇠유는 전체인민의 쇠유이다. 
'

.

x

.

.

'

. %

.

, , .

.

국기-소유爭의 대상엔는 3]한이 없다.
.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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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

하여 국방위원회 제t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

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위원장. 상 그밖

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t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돌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된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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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 쓰고 살 수있는 온갖 ·

'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

제26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촉졍제는 인민
. 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

. .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骨억쥐고 인민·..

경제의 주체화 헌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
'

는 물질 기술 토대를
'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 자리에 능고 모든' 경제활

동을 진행하며 과학 기술발전과 인민경제 기술개중를 다그

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벌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 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

여나간다. 
.

.

-

'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노 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

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

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 

강화한다. 
'

'

-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셜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

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 동에 의하여 건

.

셀된다.

) 
.

'

소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노 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

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 동이다,. 국가는 실업

와 과 자신놀 위하 
.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권 것으且 되게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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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노 동시간은 8시간이다. 3가는 노 동의 힘

든 정도외. 특수한 조 건에 띠-라 하루 노 동시간을 이보다 짧

게 정한다,

국가는 노 동조직을 잘하고 노 동ko-율을 깅-화하여 노 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촤j-에서 
· 공민이 노 동하는 나이는 16살

부터이다.

국가는 노 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 동을 급지

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

와 경제기술적 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외- 매개단위의 창

발성, 유일적 지위외. 민주주의, 정치 도 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함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셍산자 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어 경제를 과학적

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판리형태인 대

안의 사업체계외-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

업지도 체계에 의하어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된

j-가는 겅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제계의 요 구에 맞게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겅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 법히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

을 옮게 잡으며 경제건 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럭을 깅-화할 수 9)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

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게획의 일원화. 세부촤를 실현하어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혁명적 발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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醉

제35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 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

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

주의적 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

제36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

동단체가 한다. 
-

a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

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셜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

시한다.

제 3 장' 문 확 
.

제39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

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제40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

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예

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사회

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

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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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학-주의의 문화적 침

투외- 복고주의적 겅향에 반대하며 먼족문촤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헌싣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3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촬양식을 없애고 새로

운 사최주의적 /A촬양식을 전먼적으로 확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A 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

외-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 · 덕 · 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

에 앞세우머 일반교육과 기술교육,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

히 省합시d디-.

제45조 3가는 1넌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넌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 추세피-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

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L (가는 힉-업을 진문으로하는 교육체계외- 일하먼서 공부하는

어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

학,기초과학교육의 과학이론 수준을 높여 F능한 기술자,전

문가吾各 키워91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머 대학과 전 학교

학/셍들에게는 장학s·을 준다.

제48조 3-f기-는 사회교육을 깅-화하머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

는 온갖 조 건을 보장한다.

제43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틱-아소와 -H)윈에서 국가되- 사

최의 부딤-으로 키워준디-.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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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

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
' 

화하도록 한다.

제321 국가는 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

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

록 한다. .

제54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지

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台민을 동과 국방

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

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老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
.

. 

존, 조 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

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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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 방

제58조 조 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

거한다.

제%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

을 옹호하며 외래칩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

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지-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s-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

서 전군긴부촤, 전군헌대화. 전빈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 p가는 군대안에서 군사AiL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머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 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 5 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a

제62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촤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2적에 관한

법으로 AY-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게없이 조 선먼주주의인민공화g-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 하나는

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어$라는 짐단주의 우1칙

에 기초힌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면주주의적 권리리- 지·A-, 행복

한 骨질문화생힐-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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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

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

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거할 권리와

션거밤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
q q

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

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

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I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

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셤의 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

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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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공민은 存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

어나는 여 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어 보장된다. 
.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빌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57-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

이외-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빌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

는 무상치且제, 계속 늘어니-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

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 장된다.

제7i조 공민은 교 육을 맏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

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멍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멍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어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s-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엉

예군인은 국가외-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된

제77조 녀자는 남지-외- 똑같은 사회적 지위외-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 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o-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춥할 온갖 조긴을 지어준다.

제78조 걸혼과 가정은 
-g-가의 

보호를 밤는다.

-s-가는 
사회의 기충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

된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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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間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

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

야 한다.

공민은 조 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 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 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

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a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 낭비헌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

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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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국가 기구

제 1 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V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g-의 최고주권기관

이다.

제88조 최고인민최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윈회도 입법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윈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듭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넌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
고 인민회의 상임위윈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겅우에는 선거를 할

떼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t-Il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骨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최가 채텍

한 중요부문법을 W인한다.

4, <녀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윈칙을 세운다.

5, 조 선먼 주의 인민공촤국 3 한·a-위윈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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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

하여 국방위원회 제t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
. .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

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위원장. 상 그밖

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t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돌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된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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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싱-임위운{회가 필요하li 인정핥

때 또는 대의윈 전원의 i분의 1이상의 요弔이 있을 떼 소집

한

'

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우( 진윈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어야

성림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최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윈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윈 자걱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윈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어 대의윈 자

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 7조 최고인민회의는 W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걸정은 거수가결의 방범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
a

윈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윈 전윈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

어야 수정 보충된디-.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윈회, 에산위원회같은 부문위윈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윈최는 위원장,부위윈장.위원들로 구성

한다.

최고언민회의 부문위윈최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 와 2 (가

.

의 힐식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집헹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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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헌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

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승연엾이 체

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

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

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 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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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

진다.

제 3 절 최고인민회의 상잉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주

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

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뭔최는 약간 명의 명에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

의원 가운데서 오巷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a

기여를 한 일군이 될 수 있다.
w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q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

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임무를 계속 수

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

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 집한다.

2. 최고인빈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과 수

정 안,현행부문법과 7f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하

며, 채택 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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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최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

. 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 결정, 국방위원회의 결정 · 명

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결정 · 지시에 어긋
'

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연민

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 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飢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2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 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

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

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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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헹정v-l위와 弔정구억을 내오거나 고 친디-.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징-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리

지도한디-,

최고인민최의 상임위 1최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머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촨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우1최는 cI원회의외-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윈 전윈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윈장, 부

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최 전원회의는 상임위윈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헌하는데서 나서논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최의는 전윈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웃1회는 정령과 걸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윈회는 지-기사업을 돕는 부문위윈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

의앞에 책임진다.

제 4 절 내긱-

제117조 내카은 최고주권의 헹정적 4 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

기관이다.

제116조 내각은 총리, 부총러, 위원장, 상과 그 g]-의 필요한 성원들로

7성헌디-.

내긱-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외- 같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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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외-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

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석,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

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기업소를 내오거나 飢

애머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셜행대책을 세

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 시

. 경영, 교 육, 과학, 문화, 보견, 체육, 노 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 직 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 유와 이익의

보호,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 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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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내각은 전윈최의외- 상무최의를 가진다.

내가 전윈최의는 내각 성원 전윈으로 구성하1처. 상무회의는

총리,부총리외- 그리-의 총리가 임명하는 내갹 성윈듭로 구성

한다,

제122조 내각 진원회의는 행정 겅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디-.

상무회의는 네z]- 전 {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

한다. .

제123조 내긱-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사업을 骨는 비상셜부문위윈회를 둘 수 있디-,

제125조 내각은 자기사업에 대하어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

고 인민최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 총리는 내각 성윈들을 대표하어 최고인
된

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신회 성은 내각의 부문벌 집 헹기관이며 중앙의 부

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일에 해딩-부문의 사업을 통

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 한다.

제129조 내긱- 위원회 성은 위웃1회 회의외- 간부최의를 운엉한다.

위윈회 성, 위윈최 최의리- 긴부최의에서는 네각결정, 지시

짐행 대책과 그붜-의 중요한 문제吾을 토의 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최 성은 지시를 21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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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지방인면회의

제131조 도 (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끔나기 전에

해당지방인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길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대책을 세운다.
된

4, 해당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

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 릇된 결
- 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i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 - 2차 해당인먼위원회가 소집한다.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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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는 해당인민위윈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떼 또는

대의윈 전윈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떼 소 집한다.

제136조 지빙-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침-석하어야 성

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릅 사회한다.

제Ii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다.

제 5 舊 지방인민위원회

제139조 도 (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인민회의 휴회중에

지방주권기판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윈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

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입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윈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전다.

1. 인민회의를 소짐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딩-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갹과 내각

위원회, 성의 입령. 정령,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지방의 모 행정사업을 조 직 집행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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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

운다. 
'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

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기관에서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

업을 한다.

10, 하급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 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
' 

민회의의 그 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 
-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헌하

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J

'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44조 
'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a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

임진다.
고

지방인면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갹에 복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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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앙김찰소 도(키할시) 시(-/억) 군 검찰소와

특별검힐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 장의 임 기는 최]<인민회의 임 기리-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려찰소가 임명 또는 해입한다.

제150조 검칠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헹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g-가의 
법을 정획-히 지키

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 기관의 결정 . 지시가 헌법, 최고인먼최의 법령 . 결

정, 국방위윈최 결.정 ·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렁 - 결정 . 지시. 내각 결정 . 지시에 어굿나지 않는가
를 갑시 통제한다.

3. 범죄지-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뱁적 책임을 y-

하는 젓을 통하어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괴·의 7권과 사
회주의 제도, 3가외- 사최협동단체의 재산, 인먼의 헌껌

적 권리와 셍멍 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머 모든 검骨
소는 상급검찰1외- 1앙김省소에 복종한다.

제1521 중앙진찰소는 지-기사업에 대하여 최 인민회의와 휴회
중에 최고인민최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제판은 중앙재핀-소, IC P]힐시) 재핀소, 인민재판1와 특w

제판소가 한다.

관걸은 조 신민주주의인민공화1,y의 이름으로 신Y한다,



제154조 중앙재관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

심원의 임 기는 해당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
團

한다.

툭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

에서 선거한다. 
-

. .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

. 회주의 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A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

.

.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은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

. 극 투쟁하도록 한다,

' 

3. 재산에 t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오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 선말로 한다.

다른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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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兮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흉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이라고 쓴 붉은 띠로 따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
'

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吾은 오 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g-의 g-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넒은

暑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횐폭이 있으며 그 다음

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 달린쪽 횐동그라미 안에

暑은 오 갹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2이다, 
'

제165조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 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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